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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 회 일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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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세법개정(안) 주요 내용 안내
◇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 활력 적극 지원

지난 7.25일 발표된 2024년도 세법개정(안)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

하시기 바라며,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 또는 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org) 공지사항에서
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

◦ [주요내용]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

< 현행 >

⇒

< 개정안 >
① 기본공제

구  분

         공제액   (단위:만원)

중소(3년) 중견
(3년)

대
(2년)수도권 지방

청년 정규직,
장애인, 60세 이상,
경력단절여성 등

1,450 1,550 800 400

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-

▪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

구  분

     공제규모   (단위:만원, %)

중소
중견 대

수도권 지방

계속
고용

청년, 장애인, 
60세 이상,

경력단절자 등
2,200 2,400 1,200 400

그 외 계속고용 1,300 1,500 700 -

탄력
고용

임금증가율
3% ~ 20%

증가분의 20% 10%

-
임금증가율
20% 초과

20% 초과
증가분의 40%

20%

② 추가공제

구  분
    공제액  (단위:만원)

중소 중견

정규직 전환자(1년 지원)
1,300 900

육아휴직복귀자(1년 지원)



건설기계 처분이익 과세 관련 특례 신설

◦ [주요내용]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

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

< 현행 >

⇒

< 개정안 >

▪ 건설기계(’18년 이후 취득) 처분이익에 대해 
사업소득으로 과세

▪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(1,000만원 
초과분 대상) 3년 분할 과세

채용시 세제지원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

◦ [주요내용]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인 경력 

단절자 범위 확대

< 현행 >

⇒

< 개정안 >

▪ (성별) 여성
▪ (업종)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
▪ (퇴직사유)
  - 결혼·임신·출산 및 자녀교육
  - 육아(8세 이하 자녀)
▪ (퇴직기간)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

▪ (업종) 1년 이상 근무
▪ (퇴직사유)
  - 결혼·임신·출산 및 자녀교육
  - 육아(8세 이하 자녀)
  -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
  - 가족구성원 돌봄(고령·장애 직계존속)
▪ (퇴직기간)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

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

◦ [주요내용]

  -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

  - 세무대리인·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

세무대리인 300만원 → 200만원

세무법인 750만원 → 500만원


